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개설
정부, 가격상승 역제 위해 … 공급가격의 0.3% 세제 혜택도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혼합석유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거래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3월23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유가가 높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 자칫 내수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

으로, 정부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혼합석유 판매를 지원

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줄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로 정유기업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가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 기름을 공급받아 파급효과가 정유

기업 상표제품 가격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유기업과 주유소 사이의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바꾸고자 <주유소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

다. 주유소는 새로운 기준을 근거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유를 판매할 수 있다.

판매비율은 조정할 수 있고 정유기업은 주유소가 혼합유 판매비율을 지키는지 검증하도록 주유소 매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혼합유 판매 여부를 알리는 부담을 덜도록 <표시광고 유형고시>의 예시규정은 4월 삭

제하기로 했다.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알리는 내용이다.

반면, 가짜 석유는 철저히 단속하고 혼합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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